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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사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병원에 근무하며 신체호보대 적용 경험이 있는 간호사 236명을 대상으로

자가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선형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점수는 18점 만점에 11.42±3.61점이었고, 정답

률은 63.44%이었다.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는 5점 만점에 3.55±0.35점이었고, 신체

보호대 간호실무 점수는 3점 만점에 2.46±0.30점이었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는

대상자의 직위(t=-3.554, p＜.001), 인증 경험(t=2.909, p=.007), 임상 경력(F=4.799,

p=.009),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t=3.456, p=.001), 현 근무병원 신체보호대 관

련 지침 유무(F=3.399, p=.001),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의 필요성(t=2.404, p=.017)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는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r=.460, p<.001), 태도(r=.34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직위(β=.133, p=.046),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β=.203, p=.005),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β=.226, p<.001)가 간호실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5%이었다.

결과적으로 직위가 높고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신체보호대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보호대 간호 자료를 배포하여 간호

지식을 향상시키고 신체보호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신체보호

대 간호실무 향상과 신체보호대의 일상적인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주요어: 간호사, 신체보호대, 지식, 태도, 간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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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체보호대’는 환자가 제거할 수 없는 물리적인 도구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도구를 의미한다(Jiang et al., 2015). 국내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33.8%, 병동 입원환자의 최대 20.5%가 신체보호대를 적용

받고 있다(Kim et al., 2000).

간호사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하여 환자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보호대 적용은 환자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인지 저하 및 신체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Chaves et al., 2007; Jiang et

al., 2015). 이러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보호대 사용률을 줄이는 것

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간호가 될 수 있다(Jiang et al., 2015). 이러한 문제와 관

련하여 국내에서는 신체보호대 관련 법령이 사용률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되고 있으며(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국외의 경우에도

노인요양시설의 신체보호대 감소를 목표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 1991년

35.0%였던 사용률이 2012년 3.3%로 크게 감소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신체보호대 사용현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입원환자

의 61.2%∼64.3%가 신체보호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Gu et al., 2018;

Thomann et al., 2021).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임상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다(Ha, 2021). 높은 신체보호대의 사용률을 고려할

때 사용 자체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부작용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신체보호대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특성, 병원의 지침이나

재정 상태, 인력 등으로 다양하며(Kayser-Jones, 1992), 간호사의 근무부서, 교육

경험, 지침 필요성,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태도, 임상경험이 있다(Eskandari et

al., 2017; Kim, 2021; Pradhan et al., 2019; Yoon, 2021; Suen et al., 2006). 신체

보호대 간호실무의 영향요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임상 간호실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간호사의 학력, 근무부서, 프리셉터 경험, 직무교육 참여도(K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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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연령, 결혼상태, 임상 경력, 병원 규모 등이 있다(Park & Kim, 2009).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러 특성에 따라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 신체보호대 관련 연구는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요양병

원 간호사에 국한되어져 있으며(Park & Lee, 1998), 그 대상이 일부 지역이나 종

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 지역과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진행되어 국내 신체보호대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보호대 적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 규모별 신체보호대 사

용현황 및 간호실무를 조사하고, 적절한 간호지침의 적용과 사용에 관련된 간호

사 교육이 필요하다(Mehrok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조사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조

사 지역 또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

과 태도를 포함하여 병원 특성, 일반적 특성, 신체보호대 적용 경험 등을 조사하

고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실무를 향상시키

고 신체보호대의 일상적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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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성, 신체보호대 경험 및 신

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를 확인하고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실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지 특성, 신체보호대 경험에 따른 신체보

호대 간호실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실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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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신체보호대

(1) 이론적 정의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안전, 치료와 간호를 위해 사용하는 손목형, 다리형, 재

킷형, 흉부형, 장갑, 암보드(Kim et al., 2000)를 포함한 임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신체보호대를 의미한다.

2)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

(1) 이론적 정의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

나 이해(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online dictionary, 2022)로 신

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에 관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정도이다(Kim, 200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Janelli 등(1991)이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Choi와 Kim (2009)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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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보호대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태도’는 특정 대상 및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Gawronski,

2007)을 말하며 신체보호대에 대한 태도는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간호사의 감정과 신념을 의미한다(Kim, 200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Janelli 등(1991)이 신체보호대 적

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과 Oh (2006)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

(1) 이론적 정의

‘간호실무’란 간호상황에서 적절하게 간호지식과 술기를 적용하는 역량을 의미

하며(Shepherd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신체보호대와 관련한 간호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지식과 술기를 적용하는지를 의미한다(Barrett, 199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간호실무는 Janelli 등(1991)이 개발하고

Suen 등(200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Choi와 Kim (200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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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신체보호대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신체보호대 적용은 환자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인지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으

며 두려움, 스스로의 존엄성 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다(Jiang et al., 2015,

Strumpf & Evans, 1991, Suen et al., 2006).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

체보호대를 사용하지만, 환자를 위한 최선의 간호 수행은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

소한으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Jiang et al., 2015).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내 법령 내 지침 및 규칙들이 변화되었다. 2013년

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입원환

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배포하였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2015년 의료기관평가인증에

신체보호대 항목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요양병원에서의 신체보호대 적용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용어 또한 변경되었는데 ‘신체 억제대’ 대신 ‘신

체보호대’의 사용을 권장하였다(Min, 2021). 2020년에는 요양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료기관 전체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시행 규칙으로 개정되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

간호사는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Jiang et al.,

2015)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제거하는 데에는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이 중요하다

(Eskandari et al., 2017). 신체보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호사들 간의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격차가 해소되면 간호사

들은 신체보호대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환자 안전 능력을 높일

수 있다(Ho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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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이 향상되면 치료의 질이 향상된다

(Janelli et al., 1991). 간호사의 신체보호대에 대한 지식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영

향을 미치며(Suen et al., 2006),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점수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Mehrok et al., 2020; Suen et al., 2006). Janelli 등(1991)의 지식 도구를

기반으로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과 Lee

(1998)의 연구에서는 14점 만점에 평균 8.47점으로 정답률 60.5%, 병원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13점 만점에 9.37점으로 정답률 72.1%(Kang,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정답률 59.36%이었다(Yoon,

2021). 공통적으로 ‘매 근무 교대 시 억제대 사용에 대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

항목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

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 항목에서 낮은 정답

률을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지식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며(Janelli et al., 1991;

Kang, 2003; Yoo, 2011), 종교에 따른 지식점수는 차이가 있었다(Kang, 2003;

Yoo, 2011). 경력은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Pradhan,

2019), 이전에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이수 여부는 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Suen et al., 2006). 하지만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Eskandari et al., 2017; Park & Lee, 1998)에서는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을 받았

을 때 지식점수가 더 높았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Kim, 2008; Park & Lee, 1998)에 따르면 책임 간호사 이상의 그룹에서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지식은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Yoo, 2011). Kim (2008)은 부서별로 간호사들이 신체보호대와 관련된 지식

을 축적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규범화된 지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

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지침의 필요성, 신체보호대 외의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간호사가 지식점수가 높았다(Pradhan et al. 2019; Yoo,

2011). Janelli 등(1994)은 간호사들의 지식 차이는 신체보호대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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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간호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태도 또한 고려돼야 한

다(Janelli et al., 1994).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임상 간호 실무

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체보호대 적용 조건과

사용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Suen et al., 2006).

간호사의 신체보호대에 대한 태도 점수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1.9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들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Park & Lee, 1998). 반대로 간호사가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었으며(Janelli et al,.

1994), Kim (2008)의 연구에서는 태도 점수 7점 만점에 평균 3.97점으로 중간 정

도의 태도를 보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환자를 위

해서 신체보호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동의(87.5%),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인력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2.9%). 또한 ‘잘 모르

겠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전체적으로 억제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이었다(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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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는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량과 간호 수준을 평

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의사소통과 환자를 관리하는 역량 등이 평가된다(Kang,

2015).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된 간호실무는 간호사가 신체보호대 간호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간호기술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

보호대에 대한 간호사의 실무 능력은 간호사의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수준과 태

도와 관련이 있다.(Hong, 2018).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실무 점수가 3점 만점에 평균

2.57점으로 나타났으며(Yoon, 2021),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점 만점에 평균 2.51점으로 나타났고, 세부 항목 중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

용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가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간호제공자가 많았을 때보다

는 간호제공자가 적었을 때 더 많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Kim, 2021).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은 간호실무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Suen et al., 2006).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이수 여부는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와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Suen et al., 2006)가 있는 반면,

신체보호대 간호실무가 태도뿐만 아니라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Min, 2021)결과도 있어, 연구마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에 대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와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태도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가지며(Eskandari et al., 2017),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간호실무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Kim, 2021).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 점수가 높

다는 것은 신체보호대 사용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보호대

를 남용하지 않고, 신체보호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Min,2021). 또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고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질수록 간호실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Hong, 2018).



- 10 -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성, 신체보호대 적용 경험 및 신체

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가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병원급 이상 병원의 중환자실, 병동, 응급실에 근무하

며 신체보호대 적용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제외기준은 병원 업무수행이 익숙해지기 전인 6개월 미

만의 신규간호사이다(Yoon & Kim, 2006).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Faul et

al., 2009)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0.95, 예측 요인 17개

로 하여 20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32명으로 산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설문을 통해 최종 249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을 제외하고 236명의 설문이 최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 학력, 직위, 종교, 근무 형태, 근

무부서, 총 임상 경력, 현 근무부서 임상 경력, 인증평가 경험, 현 근무지의 위치,

근무병원의 유형, 병상 수,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평균 9.11명을 기준으로

간호사 한 명당 간호하는 환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그룹과 11명 이상인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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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신체보호대 관련 경험 및 특성

신체보호대 명칭, 최근 한 달간 신체보호대 적용 횟수,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

자, 보호자와의 갈등 경험,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현 근무지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 유무 및 필요성, 현 근무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체보호대의 종류, 신

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경험, 2020년 개정된 신체보호대 관련 법령 인지

여부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은 Janelli 등(1991)이 개발한 도구를 Choi와 Kim

(2009)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메일로 승인받아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0점, ‘그렇다’라고 한 경우 1점을 주어 점수

화한다. 최저 0에서 최고 1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

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Kuder-Richardson 20

(KR-20)은 .789이었다.

4)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태도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태도는 Janelli 등(1991)의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태

도(Attitudes Regarding Use of Restraints)에 대해 개발한 도구를 Kim과 Oh

(2006)가 번역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메일로 승인받아 사용하였다. 총 17

문항에 Likert 5점 척도로 신체보호대 사용 시 태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동의한다’ 4점, ‘매우 동의한

다’ 5점으로 측정하고 일관성을 위해 4문항(문항 4, 5, 7, 11번)은 역 환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고 기피함을

의미하며, Kim과 Oh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5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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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는 Janelli 등(1991) 이 개발하고 Suen 등(2006)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Choi와 Kim (2009)이 번역한 것을 메일로 승인받아 사

용하였다. 총 4문항에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때때로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로 측정한다. 일관성을 위해 14문항

중 1문항(문항 10번)은 역 환산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보

호대 적용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hoi와 Kim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인 구글 설문지를 활용, 눈덩이 표집을

포함한 편의 추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간호사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

버 “간호사를 대표하는 모임” 카페 및 “마이듀티” 앱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본

연구에 대한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을 기술한 연구설명문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연구 참여 대상자는 설문지 링크

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자기 기입식이며 응답소요 예

상 시간은 5분이었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비대면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

자 소속 기관의 임상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23-0149)을 받은 후 진

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시작 첫 화면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설명하였으

며, 연구 참여 동의 칸에 ‘동의함’을 표시한 참여자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참여 중단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고유 식별코드로 익명화 처리하였으며 연구 자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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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 즉시 삭제하였다. 설문 결과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연구 종료 3년 후 영구 삭제할 계획이다.

6.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보호대 관련 경험 및 특성, 신체보호대 적용

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실무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성, 신체보호대 관련 경험 및 특성에 따

른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는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 검정 방법은 Scheffé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실무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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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263명 중 212명(89.8%)이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2.9±5.6세로 31∼40세 사이의 대상자가 120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 상태인 대상자가 120명(50.8%), 종교 여부는 종교가 없는 대상

자가 139명(58.9%)이었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165명(69.9%)으로 가장 많았

다. 대상자 중 일반간호사가 193명으로 전체의 81.8%였고, 3교대 근무자가 147명

(62.3%), 근무지는 내과계 병동 105명(44.5%), 응급실 75명(31.8%), 외과계 병동

43명(18.2%)명, 중환자실 13명(5.5%)명 순으로 많았다. 경력은 5년 이하 93명

(39.4%), 6∼10년 82명(34.7%), 11년 이상 61명(25.8%) 순으로 많았고, 병원 인증

평가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209명으로 전체의 88.6%였다. 근무지역은 서울 72명

(30.5%), 경기 68명(28.8%), 인천 26명(11%), 그 외 지역 70명(29.7%)이었으며 병

원 유형은 상급종합병원 112명(47.5%), 종합병원 109명(46.2%), 병원 15명(6.3%)

순으로 많았고, 병상 수는 500병상 이하 105명(44.5%), 501~1,000병상 96명

(40.7%), 1,001병상 이상 35명(14.8%)순으로 많았다.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는 10명 이하 134명(56.8%), 11명 이상 102명(43.2%)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158, p=.040), 직위(t=-3.554, p＜.001), 근무 형태(t=2.018, p=.003), 부서

(F=3.007, p=.028), 인증 경험(t=2.909, p=.007), 임상 경력(F=4.799, p=.009),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t=2.982,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병동에서는 외과계 병동이 내과계 병동보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 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인 군이 5년 이하인 군보다 신

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직위에서는 책임

간호사 이상인 경우, 근무 형태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인증평가 경험이 있

는 간호사인 경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0명 이하인 경우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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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Practice of the

physical restraint

nursing

M±SD
t or F

(p)

Gender Male 24 (10.2) 2.30±0.37 -2.158

Female 212 (89.8) 2.47±0.28 (.040)

Age (yr) ≤30 88 (37.3) 2.48±0.27 3.015

31-40 120 (50.8) 2.42±0.32 (.051)

≥41 28 (11.9) 2.56±0.26

32.94±5.63

Marital status Married 116 (49.3) 2.48±0.28 1.088

Single 120 (50.8) 2.44±0.32 (.278)

Level of education College 29 (12.3) 2.48±0.24 1.333

University 165 (69.9) 2.44±0.31 (.266)

≥Master's degree 42 (17.8) 2.51±0.26

Position Staff nurse 193 (81.8) 2.42±0.30 -3.554

≥Charge nurse 43 (18.2) 2.60±0.24 (＜.001)

Religion Yes 97 (41.1) 2.47±0.31 0.603

No 139 (58.9) 2.45±0.29 (.547)

Type of work Three shifts 147 (62.3) 2.50±0.29 2.018

Non three shifts 89 (37.7) 2.38±0.30 (.003)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105 (44.5) 2.40±0.03 3.077

warda

Surgical wardb 43 (18.2) 2.53±0.04 (.028)

ERc 75 (31.8) 2.48±0.03 a＜b

ICUd 13 (5.5) 2.53±0.06

Total career (yr) ≤5a 93 (39.4) 2.40±0.29 4.799

6-10b 82 (34.7) 2.46±0.30 (.009)

≥11c 61 (25.9) 2.54±0.28 a＜c

7.83±5.72

Experience of hospital Yes 209 (88.6) 2.48±0.27 2.909

accreditation assessment No 27 (11.4) 2.24±0.42 (.007)

Working region Seoul 72 (30.5) 2.41±0.35 2.021

Incheon 26 (11.0) 2.40±0.31 (.116)

Gyeonggi-do 68 (28.8) 2.52±0.26

Others 70 (29.7) 2.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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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23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Practice of the

physical restraint

nursing

M±SD
t or F

(p)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112 (47.5) 2.44±0.31 0.128

General hospital 109 (46.2) 2.46±0.29 (.880)

Hospital 15 (6.3) 2.49±0.25

The number of beds ≤500 105 (44.5) 2.46±0.26 1.233

501-1000 96 (40.7) 2.43±0.34 (.296)

≥1001 35 (14.8) 2.52±0.27

732.00±492.41

Numbers of patients ≤10 134 (56.8) 2.50±0.27 2.982

assigned to each nurse ≥11 102 (43.2) 2.39±0.31 (.003)

9.11±4.74

ER=Emergence room;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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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특성에서 최근 한 달간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

를 간호한 일 수는 5일 이하가 142명(60.2%), 6∼10일이 33명(14.0%), 11일 이상

이 61명(25.8%)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보호대 적용환자 간호 시 갈등을 경험한 간

호사는 190명(80.5%)이었다. 신체보호대 적용 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116명(49.2%)이었으며, 신체보호대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193명(81.8%), 실제로 대안을 사용하고 있는 간호사는 50명

(21.2%)이었다.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 127명(53.8%)이었으며,

현 근무병원에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 유무에 184명(78.0%)이 ‘있다’, 37명(15.7%)

이 ‘모른다’, 15명(6.4%)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지침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에는

필요하다고 답변한 간호사는 231명(97.9%)이었고, 2020년 개정된 신체보호대 관

련 법령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는 84명(35.6%)이었다.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t=3.456, p=.001), 현 근무병원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 유무(F=3.399, p=.001),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의 필요성(t=2.404,

p=.01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현 근무병원에 지

침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지침이 없거나,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간호사보

다 높은 간호실무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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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s Physical Restraint Nursing (N=23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Practice of the

physical restraint

nursing

M±SD
t or F

(p)

The Number of days of ≤5 142 (60.2) 2.42±0.32 2.772

nursing with physical 6-10 33 (14.0) 2.55±0.28 (.065)

restraint for resent one ≥11 61 (25.8) 2.48±0.25

month 5.21±6.22

Conflict experience related Yes 190 (80.5) 2.47±0.27 1.157

to nursing with physical No 46 (19.5) 2.40±0.39 (.252)

restraint

Experience of problems Yes 116 (49.2) 2.48±0.27 1.403

related to nursing with No 120 (50.8) 2.43±0.32 (.162)

physical restraint

The need for alternatives Required 193 (81.8) 2.45±0.30 -0.916

to physical restraint Not required 43 (18.2) 2.49±0.26 (.361)

Alternatives to physical Yes 50 (21.2) 2.41±0.25 -1.349

restraint No 186 (78.8) 2.47±0.31 (.181)

The need for education on Required 226 (95.8) 2.46±0.30 0.063

physical restraint Not required 10 (4.2) 2.45±0.32 (.950)

Educational experience Yes 127 (53.8) 2.52±0.26 3.456

with physical restraint No 109 (46.2) 2.38±0.33 (.001)

Guidelines for physical Havea 184 (78.0) 2.51±0.27 3.399

restraint at the current Have notb 15 (6.4) 2.26±0.24 (.001)

work hospital Don’t knowc 37 (15.7) 2.28±0.34 b,c＜a

The need for guidelines Required 231 (97.9) 2.46±0.30 2.404

for physical restraint Not required 5 (2.1) 2.14±0.15 (.017)

The recognition of revised Yes 84 (35.6) 2.49±0.29 1.374

physical restraint-related No 152 (64.4) 2.44±0.30 (.171)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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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신체보

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점수는 18점 만점에 11.42±3.61점이었고, 정답률은 63.44%

이었다.

세부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항목은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

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205명(86.9%), ‘매 근무 교대 시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04명(86.4%), ‘신체보호대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

이다’가 202명(85.6%) 순이었으며, 정답률이 낮은 항목은 ‘환자의 피부와 신체보

호대 사이는 여유 공간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 51명(21.6%), ‘신체보호대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63명(26.7%), ’신체보호대는 환자를 가까이 지켜볼 수 없을 때

적용해야 한다‘ 84명(35.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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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nowledg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s

(N=236)

Items
Correct

n (%)
M±SD

1. Physical restraints are safety vests orgarments

designed to prevent injury.

202 (85.6)

2. Physical restraint is legal on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atient or others from harm.

138 (58.5)

3. Physical restraints should be used when one cannot

watch the patient closely.

84 (35.6)

4. Patients are allowed to refuse to be placed in physical

restraint.

168 (71.2)

5. Physical restraint requires a doctor’s order. 198 (83.9)

6. Confusion or disorientation is the main reason for

using physical restraint.

158 (66.9)

7. Physical restraint should be released every 2 hours if

the patient is awake.

184 (78.0)

8. Physical restraints should be put on snugly. 51 (21.6)

9. A patient should never be restrained while lying flat

in bed because of the danger of choking.

92 (39.0)

10. When a patient is restrained, skin can break down or

restlessness can increase.

193 (81.8)

11. When a patient is restrained in a bed, physical

restraint should not be attached to the side rails.

140 (59.3)

12. Sheet restrains may be necessary at times. 149 (63.1)

13. A nurse can be charged with assault if he/she

applies physical restraints when they are not needed.

174 (73.7)

14. A record should be kept on every shift of patients in

physical restraints.

204 (86.4)

15. A doctor’s order to restrain must be specific. 205 (86.9)

16. In an emergency a nurse can legally physical restrain

a patient without a doctor’s order.

122 (51.7)

17. Good alternatives to restraint do not exist. 63 (26.7)

18. Deaths have been linked to the use of vest restraints. 170 (72.0)

Number of correct answer 11.42±3.61

Correct answer rate (%) 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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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55±0.35점이었다.

세부 문항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항목은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의무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4.35±0.68,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환자를

위해 신체보호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17±0.69, ‘신체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하에 적용돼야 한다’ 4.10±0.82 순이었다. 평균 점수가 낮은

항목은 ‘환자가 억제되었을 때 가족이 들어오면 당황스럽다’ 2.16±0.73, ‘어떤 경

우 신체보호대를 적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 적용하면 안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2.86±1.14, ‘일반적으로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낀

다’ 2.88±1.1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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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ttitud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s

(N=236)

Items M±SD

1. I feel that family members have the right to refuse the use of

restraints.

3.85±0.74

2.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refuse the use of physical

restrains.

3.83±0.75

3. If I were the patient, I feel I should have the right to

refuse/resist when restraints are placed on me.

3.89±0.81

4. Physical restraints are a form of punishment for the patient. 3.95±1.30

5. I feel that the main reason restraints are used is that the

hospital is short-staffed.

3.28±1.36

6. I feel embarrassed when the family enters the room of a patient

who is restrained and they have not been notified.

2.93±1.21

7. Even if physical restraint is a means of losing the dignity of

the patient, it i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physical restraint for the patient's safety.

2.16±0.73

8. It makes me feel bad if the patient gets more upset after

physical restraints are applied.

3.80±0.92

9.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patient who has applied

physical restraint knows that physical restraint has been

applied for the patient.

4.17±0.69

10. Patients seem to be more confused after applying physical

restraints.

3.61±0.84

11. Generally, I feel confident to perform physical restraint for

patients.

2.88±1.14

12. Physical restraint should be applied under the doctor's order. 4.10±0.82

13. I feel an ethical conflict when applying physical restraint to

patients.

3.71±1.02

14. There are times when you feel afraid that you will be hel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physical restrains.

3.14±1.10

15. In some cases,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physical

restraint should be applied and in some cases it should not be

applied.

2.86±1.14

16. Check the guidelines or regula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physical restraint.

3.83±0.80

17. When applying physical restraint, it must be recorded on the

medical record.

4.35±0.68

Total 3.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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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는 3점 만점에 2.46±0.30점이었다. 세부 문

항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수행 항목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가족에게 설명한다’ 2.75±0.48,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 2.67±0.55,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때 신체보호대의 종류, 신체보호대 적용 이

유, 신체보호대 적용의 시작 시각, 관련된 간호 요구를 기록한다’ 2.66±0.54 순이

었으며 평균 점수가 낮은 항목은 ‘간호제공자가 많았을 때보다는 간호제공자가

적었을 때 더 많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 1.94±0.78, ‘우리 병원 대부

분의 직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다’ 2.15±0.63,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이

에 대해 의사에게 제안한다’ 2.25±0.6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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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N=236)

Items M±SD

1. I try alternative nursing measures before restraining the patient. 2.40±0.55

2. When I restrain a patient, I make this decision only with a

doctor’s order.

2.31±0.64

3. When I feel that the patient does not need to be restrained, I

make this suggestion to the doctor.

2.25±0.67

4. I answer the call for the patient who is restrained as soon as

possible.

2.48±0.62

5. I check the restraints at least every 2 hour to make sure they

are in the proper position.

2.51±0.57

6. I inspect the skin of the patient for abrasions or skin tears if I

bathe a patient who is restrained.

2.64±0.52

7. I tell family members why the patient is being restrained. 2.75±0.48

8. I explain to the patient why the restraint is being applied. 2.67±0.55

9. I tell the patient when the restraints will be removed. 2.55±0.59

10. More patients are restrained when we are short of staff than

when we are fully staffed.

1.94±0.78

11. In our unit, staff members work together to discover ways to

control the behavior of patients other than by using physical

restraints.

2.15±0.63

12. I frequently assess if the restraint should be removed. 2.43±0.60

13. When physical restraints are applied, I record on the Kardex

the type of restraint used, the reason for adopting it, the time

the application commenced, and the related nursing care

required.

2.66±0.54

14. I frequently evaluate and record the effect of physical restraint

when applied to a patient.

2.64±0.52

Total 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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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 및

신체보호대 간호실무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는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r=.460, p<.001), 신체보

호대 관련 태도(r=.34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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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 Perception and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N=236)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Nursing

practice

r

(p)

r

(p)

r

(p)

Knowledge 1

Attitude .240
(<.001)

1

Nursing

practice

.460
(<.001)

.345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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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아래와 같이 단변량 분석에서 신체보호대 간호

수행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를 입력 방법으로 투입하였

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직위, 근무 형태, 부서, 병원 인증평가 경험, 경력, 현

근무지에서의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신체보호대 관련 특성 중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 현 근무병원의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 유무, 신체보호대 관련 지

침의 필요성 및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를 투입하였다.

더빈-왓슨 통계량으로 오차항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2.087의 2 근

방값으로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잔차의 정규 확률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113∼1.808로 10 미만으로 나

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유의하였다

(F=6.568, p<.001).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직위(β=.133, p=.046),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β

=.203, p=.005),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β=.22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를 27.5%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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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Affecting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N=23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88 0.190 　 7.846 <.001

Gender (Female) 0.066 0.059 .067 1.110 .268

Position (≥Charge nurse) 0.102 0.051 .133 2.004 .046

Department (ref. Internal medicine ward)

Surgical ward 0.072 0.049 .093 1.465 .144

Emergency room -0.011 0.044 -.017 -0.248 .804

Intensive care unit 0.067 0.078 .052 0.860 .391

Type of work (Three shifts) -0.062 0.038 -.102 -1.623 .106

Experience of hospital -0.103 0.058 -.110 -1.786 .076

accreditation assessment (Yes)

Total carrer (yr) (ref.≤5)

6-10 0.013 0.040 .021 0.333 .739

≥11 -0.003 0.050 -.004 -0.061 .952

Numbers of patients -0.057 0.041 -.095 -1.384 .168

assigned to each nurse (≤10)

Educational experience 0.002 0.040 .003 0.047 .963

with physical restraint (Yes)

The need for guidelines -0.159 0.121 -.077 -1.321 .188

for physical restraint

Guidelines for physical restraint at the

current work hospital (ref. Don’t know)

Have 0.077 0.053 .107 1.436 .152

Have not 0.037 0.084 .030 0.444 .658

Knowledge 0.017 0.006 .203 2.844 .005

Attitude 0.192 0.051 .226 3.757 <.001

R2=.324, adj R2=.275, F=6.568, p<.001.

ref.= Refer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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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보호대 간호 지식점수는 18점 만점에 평균 11.42점으로

63.4%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2점 만

점에 평균 11.5점으로 정답률 52.3%(Kim, 2008),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59.36%의 정답률(Yoon, 2021)을 나타낸 선행연구들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 내 의료기관의 신

체보호대 사용 기준에 신체보호대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신

체보호대 지침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에 대

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신체보호대 지식을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정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신체보호

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 내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가

됨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가장 낮은 정답률의 문항은 ‘환자의 피부와 신체보

호대 사이는 여유 공간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이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72.0%

∼91.5%의 정답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Janelli, 1991; Yoo, 2011; Yoon,

2021).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한 지역, 한 기관에 국한되어있었던 반면 본 연구

는 전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위 문항에 대한 전국 간호사들의 평

균 지식이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신체보호대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보호대

지식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Kim, 2021)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 대상자 그

룹의 81.8%가 책임 간호사 이하의 일반간호사 직위로 이뤄져 있으며 5년 이하

경력의 간호사 비율이 39.4%로 그룹의 신체보호대 적용 간호 경험이 적고, 신체

보호대 관련 교육 기회가 적어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신체보호대 적용 관련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55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

를 사용해 중환자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보호대 적용 관련 태도를 확인

한 연구에서 3.94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6점으로 유사하

였다(Kim, 2008; Hong, 2018).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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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30점으로(Kim, 2017; Yoo, 2011) 본 연구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신체보호대 적용 관련 태도 점수를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평균 점수가 가장 높

은 문항은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의무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가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평균 4.36점과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21). 이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의료인이 신체

보호대 사용과 제거 시 반드시 기록이 필요하다는 질적 결과(Chon et al., 2012)

와도 내용을 같이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을 간호사들이 신체보호대를 사

용 시 의무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환자가 억제되었을 때 가족이 들어오면

당황스럽다’ 평균 2.16점이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평균 3.00점으로 낮

은 점수를 나타냈다(Yoo, 2021). 이는 간호사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 부정적

인 감정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Evans et al,. 1998). 이와 관련하여

병동단위의 소규모 집담회를 실시하여 간호사들이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서로 공유하며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46점으로 평균 이

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평

균 2.51점(Kim, 2021),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평

균 2.58점(Yoon, 2021)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가족에게 설명한다’ 평균 2.75점, ‘환자에게 신체보호

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평균 2.67점으로, 같은 질문에 평균 2.89점, 평균

2.84점으로 응답한 선행연구(Yoon, 2021)와 비슷한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간호사가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것이 환자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환자 스스로의

존엄성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Jiang et al., 2015, Suen et al., 2006) 것을 알고

환자 및 보호자가 신체보호대 적용 목적이 의료적 목적,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

균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간호제공자가 많았을 때보다는 간호제공자가 적으

면 더 많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 로 평균 1.94점을 나타냈으며 같은

항목에 평균 1.91점으로 응답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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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Kim, 2021).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태도, 간호실무와의 관계에서는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는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가 부정적일수

록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점

수가 높을수록 신체보호대 간호실무가 향상된다는 결과(Eskandari F, 2017), 신

체보호대 관련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신체보호대 간호실무가 향상된다는 결과

(Min, 2021; Kim, 2017) 등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위, 신체

보호대 관련 지식,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Ha, 2021; Hong, 2018). 직위가 높을수록 간호실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로 시행한 교차분석 결과(Appendix 1) 간호사의 직위는 경력, 교육 경험, 신

체보호대 사용 시 문제점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위가 높은 간호사일수록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이 높아진다(Kang, 2011)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의 기회가 많고 교육 이수

를 통해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무 기간 동

안 신체보호대 간호 적용 시 발생한 문제점을 경험하며 부작용과 수행법에 대한

지식도 축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임상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간호사일수

록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가 높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Seun, 2006). 신

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가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낸 연구 결과(Min, 2021)가 있으며, Yoon (2021)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간호

사 그룹에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신체보호대 환자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신체보

호대 간호실무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에

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체보호대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는 경험이 쌓일수록 향상될 수 있으며(S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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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을 높이고, 신체보호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정립

하는 것이 간호사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포

스터 등의 홍보자료가 간호 수행 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

타낼 수 있으므로(Kim, 2009)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용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체보호대의 적응증 및 대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기 전 다른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들의 일상적 사용률 감소와 간호실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는 신체보호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0

년 개정된 신체보호대 관련 법령 또한 인증평가 기준에 반영되었다. 인증평가 경

험 여부는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간

호사들이 인증평가를 경험하면서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습득하여

신체보호대 간호실무가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5월 기준 병원 인증평

가를 받는 병원은 총 1,752개이며 그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병원이 648개

(36.9%)를 차치한다(Korea Insi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23). 본 연

구는 전국의 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으

로 실시되었으나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병원이 많은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답자의 70.3%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간호사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인증평가를 받지

않는 병원의 법령개정 인지 여부를 포함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호사들의 특성,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시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의 사용된 신체보호대 관련 태도 도구의 신뢰도가 낮은 제한점이 있다. 신뢰도는

문항의 난이도가 중간일 때 가장 신뢰도가 높다.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대상자가 응답할 때 부주의가 발생하여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하지 못한

다(Seong, 2002). 그리고 연구주제인 신체보호대의 특성상 대상자들이 신체보호

대 사용과 관련된 태도 응답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성, 신체보호대 적용 경험 및 신체

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가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으며, 지식을 높이고 태도를 부정적으로 갖도록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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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확인했다는 점과 기존의 연구들이 한 지역, 병원에 국한된 것과 달리 전국

의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데 의의가 있다. 또한 2020년 법령

개정이후 전국단위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법령 개정 후 신체보호

대 관련 간호실무가 높아진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병원자체

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체보호대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음을 알리고 전

국적으로 간호사들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직위,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신체보호

대 관련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과 태도

는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이론적 지식과 신체보호대

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없이 비판적인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실무 능력을 높이

고 신체보호대의 일상적 사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간호사는 주기적

으로 신체보호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이며 신체보호대 적용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별, 기관의 간호사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개

발돼야 할 것이다(Mehrok et al., 2020). 또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며 신체

보호대 적응증 및 대안, 기본 간호법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간호사

에게 정확한 이론적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정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34 -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

성, 신체보호대 적용 경험 및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가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실무는 중간 점수 이상으

로 나타났다.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신체보호대 적

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신체보호대 적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실무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때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 특성에서는 직위가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책임 간호사 이상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보다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과 태도는 신체보호대 간호실

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를 향상시키고 신체보호대의 일상적

인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태도를

수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위에 따라 간호실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보호대 간호 자료를 배포하여 신체보호대

간호실무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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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을 향

상시키고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추후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서 반복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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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mparison Characteristics between Staff nurse and Charge nurse

(N=236)

Chracteristics

Total
Staff nurse

(n=193)

≥Charge nurse

(n=43) χ2

(p)
n (%) n (%) or M±SD

n (%) or

M±SD

Total career (yr)

≤5 93 (39.4) 89 (46.1) 4 (9.3) 54.221

6-10 82 (34.7) 73 (37.8) 9 (20.9) (＜.001)

≥11 61 (25.8) 31 (16.1) 30 (69.8)

Experience of problems

related to nursing of

physical restraint

Yes 116 (49.2) 95 (49.2) 32 (74.4) 8.982

No 120 (50.8) 98 (50.8) 11 (25.6) (.003)

Educational experience

with physical restraint

Yes 127 (53.8) 88 (45.6) 28 (65.1) 5.361

No 109 (46.2) 105 (54.4) 15 (34.9)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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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참여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시뮬레이션센터 김하니 (울산대학교 임상전

문간호대학원 중환자전공 석사과정 연구자)입니다.

본 연구는 의료법 제 3 조에 정의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성, 신체보호대 적용 경험 및 신체보호대 적용

에 대한 지식, 태도가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파악하

여 신체보호대 간호실무를 향상시키고 신체보호대의 일상적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간호사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설명문을 신중하

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고,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께서 이

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 김하니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습니다.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

을 얻으셨고, 이 연구에 참여를 결정하였다면 본 설문지를 시작해 주십시오. 본

설명문 확인 후 ‘동의함’을 체크하신다면 귀하는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1. 전국의 병원급 이상 병원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중환자실, 병동, 응급

실에 근무하는 신체보호대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

제외기준:

1.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 중인 신규간호사

2. 신체보호대 간호경험이 없는 간호사

3.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호사

연구 참여 소요 시간: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이후

부터 2023 년 11 월 30 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232명이 설문을 완료할

때까지 수집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기간 중 1 회 참여하여 설문지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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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설문지는 귀하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 일반적인 특성과 신체보호대

관련 경험 특성, 신체보호대 관련 지식, 태도, 간호수행능력 총 7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답변 예상 소요 시간은 10분입니다.

연구 참여로 인하여 예견되는 위함이나 불편사항: 설문지 작성으로 인한 시간

손실 등과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설문조사 연구로 귀하에게 생길 수 있

는 위험이나 불편이 크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된 보상 절차는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이 연구에 참여하시더라도 귀하께서는 직

접적인 이익을 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 적절한 결과가 얻어진다면 향후 신체보호대의 일상적인 사용 감소 및 관련

간호사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커피 쿠

폰을 지급합니다. 연구 책임자가 설문지를 완료한 것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

니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 비고란에 커피 쿠폰지급을 위한 전화번

호를 수집할 예정이며 이는 보상 지급을 위한 목적이며 커피 쿠

폰 지급 후 전화번호는 답례품 제공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동의 및 철회의 절차: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

지 않으며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자

유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를

중단하길 원하면 언제나 ‘나가기’ 버튼을 누름으로 서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집되는 정보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설문지 완료 후 참여 철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삭

제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보호 대책: 만약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본 연구

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

학력, 직위, 종교, 근무 형태, 근무부서, 총 임상 경력, 현 근무부

서 임상 경력, 인증평가 경험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암호화된 ID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USB 에 보관하며 김하니(연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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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담당자)만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에 직접 이용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연구자료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하는 자, 심의위원회 및 규제

기관이 관계 명령에 따라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이러한 자료의 열람

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관련 자료(임상연구심의의원회 심의결과, 서면면제동의서, 개

인정보수집/이용·제공현황, 연구종료보고서)는 연구 종료 후 「생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5 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 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문의처: 본 연구에 문의사항에 있으실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연

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주십시오.

임상연구보호센터전화: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전화:

연구책임자 :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대학원 중환자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E-mail :

H.P :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만 활용됩니다. 귀하께서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설문지 진행 시에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를 고

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문을 읽은 후 아래 동의 확인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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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동의서

제목 :⌜간호사의 신체보호대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본인은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읽었으며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점검을 실시하는 자, 심의위원회 및 규제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임상염주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나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호 되는 범위에서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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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RB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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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도구 사용 동의서

1) 지식, 태도, 간호실무(원도구)

2) 지식, 태도, 간호실무(번역, 수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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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

※ 일반적 특성 및 신체보호대 간호 경험 특성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➀ 남

➁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세

3. 귀하의 결혼상태는?

➀ 기혼 상태

➁ 미혼 상태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➀ 전문대학 졸업

➁ 대학교 졸업

➂ 석사 재학 이상(대학원 재학)

➃ 석사 졸업 이상(대학원 졸업)

5. 귀하의 직위는?

➀ 일반 간호사

➁ 책임 간호사

➂ 전문 간호사

➃ 수간호사 이상(팀장 포함)

➄ 기타:__________

6. 귀하의 종교는?

➀ 기독교

➁ 천주교

➂ 불교

➃ 없음

➄ 기타: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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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의 근무형태는?

➀ 낮번(D)근무만

➁ 밤번(N)근무만

➂ 낮번(D),초번(E)근무만

➃ 3교대근무

➄ 2교대근무

⑥ 상근직

⑦ 기타:________________

8. 귀하의 근무부서는?

➀ 중환자실

➁ 내과계 병동

➂ 외과계 병동

➃ 기타

9. 귀하의 근무부서명은? ________________________(예:흉부외과 중환자실, 내분비내과

병동)

10. 귀하의 총 임상경력은? _____년 ______개월

11. 귀하의 현 근무부서 근무경력은?_____년 ______개월

12. 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 다음은 귀하의 현 근무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13. 귀하의 현 근무병원의 위치는?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경기도 ④ 대전광역시 ⑤ 강원도

⑥ 세종특별자치 ⑦ 충청북도 ⑧ 충청남도 ⑨ 광주광역시 ⑩ 전라북도

⑪ 전라남도 ⑫ 대구광역시 ⑬ 경상북도 ⑭ 경상남도 ⑮ 부산광역시

⑯ 울산광역시 ⑰ 제주특별자치도

14. 귀하의 현 근무병원의 유형은?

➀ 상급종합병원

➁ 종합병원

➂ 병원

➃ 기타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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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의 현 근무병원의 병상 수는? _____________병상

16. 귀하의 현 근부부서의 환자:간호사 비율은? 환자_______ : 간호사_______

◎ 다음은 귀하의 신체보호대 경험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

오.

17. 신체보호대를 어떤 명칭으로 알고 계십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➀ 억제대

➁ 신체적 억제대

➂ 신체보호대

➃ 기타__________

18.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 (19번으로 이동)

➁ 없다 (25번으로 이동)

19. 최근 한달동안 신체보호대 적용환자를 간호한 일수는? __________일

20.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간호기록을 작성합니까?

➀ 작성한다

➁ 작성하지 않는다

21. 신체보호대 사용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을 시행합니까?

➀ 환자에게만 설명한다

➁ 보호자에게만 설명한다

➂ 환자/보호자 모두 설명한다

➃ 설명하지 않는다

22. 신체보호대 사용시 환자 및 보호자와 갈등경험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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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귀하는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23-1번으로 이동) ➁ 없다(24번으로 이동)

23-1.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➀ 피부찰과상

➁ 혈액순환장애 욕창

➂ 실금(변)

➃ 변비

➄ 요정체

➅ 부동과 관련된 근육 위축이나 경축

➆ 기동성 저하

➇ 흥분 낙상

➈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흡인성 폐렴)

⑩ 기타( )

24.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5. 귀하께서 신체보호대 대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안법이 있습니까?

① 있다(25-1번으로이동)

② 없다(26번으로 이동)

25-1.있다면 어떠한 대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➀ 구두억제

➁ 정서적 지지

➂ 진정제 사용

➃ 보호자 면회(상주)

➄ 전환요법

⑥ 기타:__________

26.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➀ 그렇다

➁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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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체보호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27-1번으로 이동)

② 없다(28번으로 이동)

27-1. 있다면 교육을 받았던 경로는?

➀ 병원 의무교육

➁ 병원 선택교육

➂ 병동 자체교육

➃ 자가학습

➄ 기타:_____________

28. 현 근무병원 및 부서에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➀ 있다(28-1번으로 이동)

➁ 없다(29번으로 이동)

➂ 모르겠다(29번으로 이동)

28-1. 있다면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28-2.있다면 지침과 규정이 신체보호대 적용 감소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그렇다

➁ 그렇지 않다

➂ 모르겠다

29. 신체보호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필요하다

➁ 필요하지 않다

30. 현재 근무지에 적용되고 있는 신체보호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

시오.)

➀ 장갑형

➁ 손목형

➂ 발목형

➃ 흉부형

➄ 팔꿈치형(주관절억제)

➅ 재킷형

⑦ 벨트형

⑧ 전신형(홑이불 사용)

➈ 크립망(소아환자)

⑩ 기타: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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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0년 개정된 신체보호대 관련 법령을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① 알고있다(31-1번으로 이동)

② 모르겠다(지식관련 특성 설문으로 이동)

31. 알고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되었습니까?

➀ 병원 공지

➁ 병원 의무교육

➂ 병원 선택교육

➃ 병동 자체 교육

➄ 자가학습

➅ 기타:_______________(예:뉴스,SNS 등)



- 58 -

※ 지식관련 특성

◎ 다음은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다음 질문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신체보호대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이다.

2. 신체보호대 적용은 환자 혹은 타인을 위험으로부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만 합법적이다.

3. 신체보호대는 환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없을 때 적

용해야 한다.

4. 환자는 신체보호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요구된

다.

6. 정신의 혼미, 지남력의 상실은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주

된 이유이다.

7. 환자가 깨어 있는 경우 매 2시간마다 신체보호대를 풀어

주어야 한다.

8. 환자의 피부와 신체보호대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쉽게 풀어지므로 여유 공간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

9.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환

자에게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면 안된다.

10.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면 피부손상이 생기거나

환자의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11. 환자를 침상에 억제할 때 침상난간(side rail)에 신체보

호대를 묶으면 안된다.

12. 경우에 따라 시트를 신체보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3. 신체보호대 적용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 적용했을 때 법

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14. 매 근무 교대 시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기록은 꼭 남

겨야 한다.

15. 환자를 억제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은 신체보호대 적용

의 목적, 종류, 적용기간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제시

되어야 한다.

16. 응급 시에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법적으로 신체보

호대를 적용할 수 있다.

17. 신체보호대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18. 조끼(흉부)형 신체보호대의 사용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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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관련 질문

◎ 다음은 신체보호대 적용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다음 질문에 귀하가 가장 옮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➁ 동의하지 않는다. ➂ 잘 모르겠다. ➃ 동의한다. ➄ 매우 동의한다.

문 항 ➀ ➁ ➂ ➃ ➄

1. 가족 구성원은 신체보호대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만일 내가 환자라면 신체보호대를 나에게 적용할 때 거부하거

나 저항할 권리가 있다.

4. 신체보호대는 환자를 처벌하는 하나의 형태이다.

5.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주요 이유는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 환자가 억제되었을 때 가족이 들어오면 당황스럽다.

7. 신체보호대가 환자의 위엄을 상실하는 수단 일지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8.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후 환자가 더 흥분하는 경우 기분이 안

좋다.

9.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환자를 위해서 신체보호대를 적

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후 환자들은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

다.

11. 일반적으로,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낀

다.

12. 신체보호대는 의사의 처방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13.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때 윤리적인 갈등을 느낀다.

14. 신체보호대 적용으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려

움을 느낄 때가 있다.

15. 어떤 경우 신체보호대를 적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 적용하면

안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16. 신체보호대 적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한다.

17.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의무 기록지에 기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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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간호실무 관련 질문

◎ 다음은 귀하가 실제적으로 환자를 돌볼 때 신체보호대 적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다음 질문에 귀하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기 전에 대안적인 방

법을 먼저 시도한다.

2.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 에만 사용한다.

3.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될 때, 이에 대해 의사에게 제안을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의 호출벨에 가능한 빨리

반응한다.

5.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

인하기 위 해 적어도 매 2시간마다 체크한다.

6.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개인적인 간호(목욕

또는 옷 입히기)를 제공할 때 환자의 피부에 손상

이 있는지를 검사 한 다.

7.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가족 구성

원에게 설 명한다.

8.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9. 환자에게 언제 신체보호대가 제거될 것인지를 알려

준다.

10. 간호제공자가 많았을 때 보다는 간호제공자가 적은

경우 더 많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

11. 우리 병원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체보호대를 사용

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

는다.

12. 신체보호대가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자주 사정한다.

13.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때, 사용된 신체보호대의 종

류, 신체보호대 적용 이유, 신체보호대 적용의 시

작 시간, 관련된 간호요 구를 기록한다.

14.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때 신체적 억제의

결과를 주 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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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of Nurses

Kim, Ha Ni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Choi, Hye Ran, RN, MP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use of nurses. Participants were 236 nurses from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on February 20 to February 25 using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Scheffe ́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7.0.

The average score of the knowledge about physical restraint application was

11.42±3.61 out of 18 questions, and the overall correct rate was 63.44%. The

attitude score toward physical restraints application was 3.55±0.35 out of 5,

and the nursing practice score of the physical restraint was 2.46±0.30 out of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according to nurses’ position (t=-3.554, p<.001), experience of hospital

accreditation assessment (t=2.909, p=.007), clinical experience (F=4.799, p=.009),

educational experience with physical restraint (t=3.456, p=.001), 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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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restraint at the current work hospital (F=3.399, p=.001) and the need

for guidelines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 (t=2.404, p=.017).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knowledg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s (r=.460, p<.001) and attitud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s

(r=.345, p<.001).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actice on physical restraints

were nurses’ position (β=.133, p=.046), knowledg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s

(β=.203, p=.005), and attitud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s (β=.226, p<.001)

which explained about 27.5% of total varianc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nurses with high positions, high knowledge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physical restraint

had high scores in nursing practice. We suggest that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and distribute data related to proper use of physical restraint to

improve nursing knowledge and have a negative attitude. It will improve

nursing practice and reduce daily use rate of physical restraint.

Key words: Nurse, Physical restraint, Knowledge, Attitude,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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